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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득세 등의 

부과 지

․농지소득에 하여는 소득세를 부

과하지 아니함. 

․법인이 각 사업년도에 납부한 농

지세는 법인세액에서 공제함

․농업소득에 하여는 소득세를 부

과하지 아니함 

․법인세에서 농지세를 공제하는 규

정은 법인세법에서 정하고 농업소

득세에서는 련규정 삭제

  10. 지방세감면규정 면 재조정

  1)  배  경

  지방세법상 감면규정의 용시한이 2000.12.31로 종료됨에 따라 이를 다시 조정하

고, 지방세 감면규모가 커20) 지방재정의 압박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로

부터 이에 한 축소조정 요구가 제기되고 있으므로 이번 지방세법 개정시 이를 축소 

조정하 으며, 지방세법 제5장 감면규정의 각 조문별 연계성을 높이기 하여 일부조

문을 이동 조정하 다.

  이번 지방세 감면규정의 조정은 

  농어민․국가유공자․장애인․ 소득 근로자 등의 생활안정 지원을 하여 소

득계층  사회복지 지원을 한 감면제도는 계속 존치하여 사회 안 망(social safety 

net) 구축을 지원하고, 

  고유업무에 한 감면을 법령상의 사업으로 축소하는 등 포  감면 상을 특정화 

는 개별화하여 감면범 를 축소하며, 목 세(사업소세)는 최 한 과세 환하여 과세

형평과 조세 립성을 확보하고,

  국가정책상 감면이 불가피한 사업도 최 한 감면범 를 축소하여 지방행정 서비스

에 최소한의 비용부담((minimum tax)을 실 하며,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추가 경감 

가능토록 하는 등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확 하여 자주재정 책임(fiscal 

20) ’99년도 지방세 비과세․감면액규모는 2조 1,170억원으로 지방세 총액 18조 5,861억원의 

11.4%에 이르며, 지방세법에 의한 것이 130종, 10,392억원(49.1%) 감면조례에 의한 것이 78

종, 8,191억원(38.7%),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것이 27종,  2,587억원(12.2%)이다.

2001년 시행 개정 지방세법령 해설


